










○ ’ 22 . 6 . 8 .  OO 공 사 현 장 에 서 흐 트 러 진 골 재 등 을 빗 질 하 여 정 리

하 던 근 로 자     ( 주 식 회 사 乙)가 후 진 하 는 굴 착 기 에 역 과 되 어 사 망 함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제10호 판결 선고

2023년 12월 6일 (수) 제2023-14호KOSHA LEGAL AFFAIRS DEPARTMENT

법무카드뉴스

재해 개요1

주요 피고인 및 선고형2

1. 대표이사 A: 징역 1년(집행유예 2년)

2. 현장소장 B: 징역 8월(집행유예 1년)

3. 주식회사 甲: 벌금 8,000만원

4. 대표이사 C: 징역 8월(집행유예 1년)

5. 주식회사 乙: 벌금 800만원

6. 굴착기 임대업자 D: 금고 6월(집행유예 1년)배수관로공사(하도급)

주식회사 甲

대표이사 A(경영책임자)

현장소장 B(안전보건총괄책임자)

주식회사 乙

대표이사 C

 OO 공 사

1. 대표이사 A(甲): 중대재해처벌법 위반(산업재해치사)

○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) 불이행

▲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·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

▲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

▲ 수급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 마련

2. 현장소장 B(甲):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과실치사

○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불이행

▲ (작업계획서 작성)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

▲ (유도자 배치 또는 접촉방지 조치)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

유도자 배치

3. 주식회사 甲: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(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사업주 책임)

굴착기 임대업자 D
(직접운전)

지자체 (발주)



2023년 12월 6일 (수) 제2023-14호KOSHA LEGAL AFFAIRS DEPARTMENT

법무카드뉴스

양형의 이유3

○ 불리한 정황

•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

•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확보와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

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필요

○ 유리한 정황

•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

•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

•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

4. 대표이사 C(乙): 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과실치사

○ 사업주로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불이행

▲ (작업계획서 작성) 굴착기의 종류 및 성능, 운행경로,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

▲ (유도자 배치 또는 접촉방지 조치) 굴착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

유도자 배치

5. 주식회사 乙: 산업안전보건법 위반(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 사업주 책임)

6. 굴착기 임대업자 D: 업무상과실치사

○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 확인, 후방 감시 카메라 작동 등의 업무상 주의

의무를 소홀히 함



○ ’22.
 
3.

 
25 .

  
O O 신축공사 현장 지 하 3 층 환 기구 개구부 에 있는 문 과 문틀

  도 장 작 업 을 하 던 근 로 자 가 약 5 . 8 m
 

아 래 인 지 하 4 층 바 닥 으 로

  추 락 하 여 사 망 함

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제11호 판결 선고

2023년 12월 14일 (목) 제2023-15호KOSHA LEGAL AFFAIRS DEPARTMENT

법무카드뉴스

재해 개요1

주요 피고인 및 선고형2

1. 대표이사 A: 징역 1년(집행유예 2년)

2. 주식회사 乙: 벌금 5,000만원
주식회사 乙

대표이사 A(경영책임자)

현장소장 B(안전보건관리책임자)

서울 OO 신 축 공 사

1. 대표이사 A: 중대재해처벌법 위반(산업재해치사)

○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(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) 불이행

▲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

▲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·보건에 관한 인력,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및 유해 ·위험요인의 개선

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적절한 집행

▲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

2. 주식회사 乙: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(양벌규정에따른법인사업주책임)

○ 중대재해처벌법 위반

- 상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불이행

○ 산업안전보건법 위반

- 현장소장 B(안전보건관리책임자)가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
▲ 개구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

걸이 설치

주식회사 甲 (발주)



2023년 12월 14일 (목) 제2023-15호KOSHA LEGAL AFFAIRS DEPARTMENT

법무카드뉴스

양형의 이유3

○ 불리한 정황

•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

• 피고인 주식회사 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

○ 유리한 정황

•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

•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

• 사고 발생 후 안전보건계획 설정 및 전체 공사현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재발

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

•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


